
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87,192,483 20,615,774

일반회계 617,693,908 18,530,817

특별회계 69,498,575 2,084,957

공기업특별회계 30,914,238 927,42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088,266 542,64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825,972 384,779

기타특별회계 38,584,337 1,157,5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728,200 171,84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99,478 71,984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319,103 9,57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754,695 22,641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4,145,000 124,3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22,000 6,660

도시개발특별회계 1,510,000 45,3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31,800 15,954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1,041,585 31,248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12,948,000 388,44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58,000 82,740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6,226,476 186,794

제 2 조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63,13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금(세),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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